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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 에 한조례 개정조례안

1. 결주문

  사천시 종합 원시설설 에 한조 개정조 안  

 같  결한다

2. 개정

  고속  창선․삼천포  개통 후 객  함에 라 

시 문  사천IC 주 에 만남   조성하여 시민과 ․내  객에게 

편  제공하고,만남   조성사업  부시설물  민  부

채납토  하여 시  정 부담 경감과 민간  참여  촉 시켜 산업 

활성화  하 는 것 .

3. 주 내

  ◯ 원시설    규  경 

    ․ 현행 3필  18,389㎡ → 26필  27,872㎡

4. 주 토 과제 : 없

5. 참고사항

  가. 계  췌 : 붙

  나. 산조  : 36억원

  다. 합     : 획담당 실

  라.     타

   1) 신 ․ 조문 비  : 붙

   2) 고(2004. 7. 20 ~ 2004. 8. 10)결과 제출  견없

  

안

호
33

제출 2004. 9. 7

제출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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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  제   호

사천시 종합 원시설설 에 한조 개정조 (안)

  사천시 종합 원시설설 에 한조  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3조  다 과 같  한다

  제3조(   규 ) 원시설    규 는 1과 같다.

            부      

 조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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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 1】

원시설    규

연      규 (㎡) 비 고

1   사천시 동 765-3 12,608

2   사천시 동 765-14 1,848

3   사천시 동 765-15 3,933

4   사천시 축동  사다  20-2 6

5   사천시 축동  사다  19-7 390

6   사천시 축동  사다  19-1 456

7   사천시 축동  사다  19-5 94

8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13 2,136

9   사천시 축동  사다  19-3 172

10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11 215

11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10 63

12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6 181

13   사천시 축동  사다  28-1 1,032

14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12 63

15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9 162

16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4-8 50

17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5-21 41

18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5-20 61

19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0 565

20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5-28 2,373

21   사천시 축동  사다  35-22 159

22   사천시 축동  사다  278-21 54

23   사천시 축동  사다  278-19 89

24   사천시 축동  사다  19-6 699

25   사천시 축동  사다  산15-7 360

26   사천시 축동  사다  산15-8 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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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․  조문 비

현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3조(   규 ) 원시설   

    규 는 다  각 호  같다.

  1. 는 사천시 동 765-3 ,  

     765-4 , 765-9 에 다.

  2. 규 는 부 적 18,389평 미터   

     한다.

제3조(   규 ) 원시설   

    규 는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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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췌

ꋫ 정  제75조( 부채납) ①공 산에 편 할 산  부하

고  하는 가  에는 통  정하는 에 하여  채납한다.

②제1항  규정에 하여 단체에 부하고  하는 산  

단체가 하  곤란하거나 필  하  아니하는 것  경  또는 

부에 조건  수  경 에는  채납하여서는 아니 다.

ꋫ 정 시행  제83조( 부 산  사 ․수 허가)①행정 산

 할 적  부  채납한 공 산  그 에 접 사 하  

아니하는 간   무상  부  또는 그 상속  타 당해 산에 

한  승계한 에게 사 ․수  허가할 수 다. 다만, 무상사

간  부채납  산  가액  연간 사 료  나눈 연수  초과할 수 

없다.

②건물 타 시설물  부  채납한 경 에는 그 건물 타 시설물  

부 사 료  제1항  사 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 사 료   는 

경 에는 그러하  아니한다.

③제1항  부  채납한 산  가액  제2항  규정에 하여 사 료에 

합산할 부 사 료  산정  는 부  평가액  사 ․수 허가 

당시  가액에 하 , 그 가액  제92조제2항  규정  하여 산정한다.

ꋫ 정 시행  제78조(공 산  종 )제1항제1호

1.행정 산 : 다  각  산

  가. 공 산 : 단체가 접 사무․사업 또는 공무원  거주

사 하거나 사 하  결정한 산과 사  적  건설  산

  나. 공공 산 : 단체가 접 공공 에 사 하거나 사 하  

결정한 산과 사  적  건설  산

  다. 업 산 : 단체가 경 하는 업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

원  거주  사 하거나 사 하  결정한 산과 사  적  

건설 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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ꋫ 정 시행  제89조( 시설물  축조 )제2호 당해 

단체   는 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경  제 하고는 

공 산에 건물, 거․ 량 등 조물과 그  시설물  축조하  

한다.

  2. 제83조제1항  규정에 하여 부 산  무상사 ․수 허가   

하여 축조하는 경


